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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현황 및 21세기

발전 비전

나동민(한국개발연구원 금융팀장)

제 1 주제



Ⅰ . 우리 보험산업의 현 주소

1. 보험산업의 환경변화

가 . 외형규모

□ 우리 보험산업은 외형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규모(GDP기준 10위)에 비해 상당히 신장되었음.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보험침투율 기준 세계 4위

<표 1> 수입보험료 규모 비교(1999)

(단위: 10억 달러)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프랑스 한 국

수입보험료 795 495 205 139 123 48

(세계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7위 )

<표 2> 보험침투율(수입보험료/GDP) 비교(1999)

(단위: %)

남아공 영 국 스위스 한 국 일 본

수입보험료/ GDP 16.54 13.35 12.84 11.28 11.17

(세계순위) (1위) (2위) (3위) (4위 ) (5위)

□ 다만 대형보험사들의 경우 아직 매출액(수입보험료) 측면에서 세계

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임.

세계적인 글로벌보험사에 비해 삼성·교보생명은 1/ 2∼1/ 6 수준,

삼성·현대화재는 1/ 7∼1/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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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형보험사의 수입보험료 규모 비교(1999)

(단위: 10억 달러)

생 보 사 손 보 사

AXA ING Prudential 삼성 교보 Allianz AIG 삼성 현대

50.9 21.3 17.7 13.6 8.2 54.1 22.5 3.4 1.8

나 . 수익성 측면

□ 수익구조 측면에서도 1990년대 이후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

어 매우 낙후되어 있음.

FY2000 기준 당기손실규모는 생보사 5,686억원, 손보사 8,088억원

총자산이익률(ROA) 역시 생보 평균 -0.5%, 손보 평균 -3.0%으로

선진보험사에 비해 매우 낮음 .

<표 4> 국내 보험사의 당기손익 현황

(단위: 억원)

FY94∼FY96 FY97∼FY99 FY2000 FY94∼FY2000

생보사 -20,383 -58,473 -5,686 -64,159

손보사 897 -60,345 -8,088 -68,433

<표 5> 글로벌 보험사와 ROA 비교(1999)

(단위: %)

AXA ING Allianz AIG 국내 생보 국내 손보

0.4 1.1 1.9 1.9 -0.5 -3.0

주: 국내의 경우 FY2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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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역마진 구조 의 지속 등을 감안할 경우 보험사의 수익 기반

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FY2001∼FY2004 동안 실제수익률과 평균예정이율간 차이는 생명

보험의 경우 -1.75∼-1.1%,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1.5∼-0.6%로 전망

되어 역마진 구조의 지속은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표 6> 평균예정이율과 실제수익률 전망

(단위: %, %p)

FY2001 FY2002 FY2003 FY2004

생명보험

A. 실제수익률 5.75 5.77 5.80 5.82

B. 평균예정이율 7.5 7.3 7.1 6.9

C. 차이(A-B) -1.75 -1.54 -1.3 -1.1

장기

손해보험

A. 실제수익률 6.1 6.2 6.3 6.4

B. 평균예정이율 7.6 7.4 7.2 7.0

C. 차이(A-B) -1.5 -1.2 -0.8 -0.6

□ 전반적으로 현재와 같은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사업비 과다지출

단기적 수지개선만을 중시하는 비과학적 요율산출 체제, 저축성상

품 위주의 상품 포트폴리오, 낙후된 언더라이팅 기술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의 후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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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재무건전성 측면

□ 수익성 악화로 인한 누적결손으로 일부보험사가 자기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임.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역시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

－ 우리 나라 생보 1.1%(2001년 3월말), 손보 -6.1%(2001년 1월말)

－ 미국 생보 5.6%, 손보 36.4%, 일본 생보 2.3%, 손보 11.0%(1999년).

□ 지급여력 측면에서도 지급여력비율 100%에 미달하는 회사가 8개사

(생보 3사, 손보 5사), 100∼150% 수준인 회사는 8개사(생보 2사, 손

보 6사)로 나타나 재무건전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상황

라 . 경영효율성 측면

□ 경영효율성 측면에서는 모집인에 의한 연고중심의 고비용·저효율

판매구조 등으로 인하여 실효해약율과 사업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

하여 높은 상태여서 경영효율성이 떨어짐.

손보사의 합산비율은 130.0%를 기록하여 미국 107.8%, 일본

102.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표 7> 각국의 사업비율 비교

(단위: %)

미국(99) 일본(99) 영국(98) 프랑스(98) 독일(98) 한국(99)

생 보 8.3 13.6 13.8 9.4 3.7 13.3

손 보 28.0 38.7 22.2 25.8 26.7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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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손보사의 합산비율 비교

(단위: %)

미 국 일 본 한 국

107.8 102.6 130.0

마 . 시장구조 측면

□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재무건전

성 선호추세(Flight to Quality)로 인하여 대형사·외국사의 시장점유

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의

과점현상이 매우 뚜렷해지고 있음.

2001년 3월말 기준 시장점유율이 생보 대형 3사의 경우 80.9%(1998년

3월말 대비 13.6%p 상승), 손보 대형 4사는 68.0%에 이르고 있음(1998

년 3월말 대비 10.9%p 상승).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생보 10사 13.4%(1998년 3월말 대비 15.2%p

하락), 손보 7사 31.7%(1998년 3월말 대비 10.9%p 하락)에 불과

<표 9>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p)

98.3말(A) 99.3말 00.3말 01.3말(B) 증감(B-A)

생

보

사

대형3사 67.3 72.0 75.2 80.9 13.6

외국사 4.1 4.5 4.0 5.7 1.6

중소형사 28.6 23.5 20.8 13.4 -15.2

손

보

사

대형4사 57.1 58.6 60.1 68.0 10.9

외국사 0.3 0.4 0.4 0.3 -

중소형사 42.6 41.0 39.5 31.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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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험산업 시장구조 측면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저축

성보험 위주의 상품구조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보험의 비중은 매

우 낮아 선진국의 약 1/ 4∼1/ 2 수준에 불과(장기손해보험을 생명보

험으로 분류할 경우)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신종위험의 출현 등과 같은 요인으

로 향후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표 10>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비중

(단위: %)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한 국

생 보 49.5 72.5 45.2 66.3 86.6

손 보 51.5 27.5 54.8 33.7 13.2

□ 민영보험회사 외에 28개 공제조합 및 1개 국영보험 등 유사보험이

영업 중이며, 이들 유사보험의 시장규모는 FY 99 기준 전체 보험산

업의 24 %인 13.4조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

유사보험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감독장치와 소비자보호

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문제를 안고 있음 .

2. 대내외 여건의 변화

□ 21세기 보험환경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IT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디

지털경제의 도래임 .

수요의 다양화·복잡화에 대응, 전문화를 통한 차별적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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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고객지향적 경영이 요구

□ 금융의 개방화·자유화·글로벌화의 진전은 더욱 가속될 것임.

외국사의 국내 진출, 신규 설립·가격자유화에 따른 경쟁격화에

대응하여 비용절감·수익향상 등의 경영전략이 요구

건전성감독·회계·공시·경영지배구조 등 금융제도 및 경영관행

의 Global Stan dard화도 요구

□ 금융의 통합현상으로 인해 겸업화·대형화 역시 급진전될 것임.

同種·異種 금융기관간 업무제휴·겸영 확대 및 방카슈랑스에 대

응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을 통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 또는 전문

화를 통한 자체수익모형 개발이 요구

□ 금리의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될 전망임.

低金利하에서 보장이율(예정이율)이 실제수익률에 미달하는 역마

진구조의 심화에 대응하여 요율체계·상품구조 개선, 비용절감, 자

산운용능력 강화 등 수익경영이 요구

□ 새로운 성장분야로서 사회적 위험관리 수요의 증가가 예상

공적보험의 보장한계 및 각종 신종위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

하여 개인·기업 등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 위험관리서비스 제공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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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보험산업 구조의 개편

□ 향후 보험산업의 구조는 ① 종합금융그룹(보험지주회사, 은행지주회

사의 보험자회사) 출현, ② 대형보험전업사, ③ 특화보험사 등으로

재편될 전망임.

경영전략 측면에서 각 사별 경영여건에 따라 인수·합병, 자본확

충 등 대형화 전략, 또는 틈새시장을 겨냥한 전문화 전략이 추

진될 것으로 예상

1. 대형사의 발전 전략

□ 대형사는 현재의 보험시장 내 규모(시장점유율), 브랜드 인지도, 향

후 위험율차 및 사업비차 이익 등을 감안할 때 수익모형 창출을 통

한 독자생존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전망

역마진으로 인한 이차손실의 경우 위험율차 및 사업비차 이익으

로 보전가능할 것으로 추정

□ 다만 향후 개인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은행, 증권, 투신 등 타 금융기관과

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수익원 확보가 용이하지는 않을 전망임.

외국보험사 진출 및 방카슈랑스 등 은행의 보험업 참여 확대시 시

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수익여건이 악화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음.

□ 대형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등 수익여건 악화요인에 대응하여 대형

화와 겸업화를 통한 자체 수익기반을 확충·강화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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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대형화

－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이나 외국보험사에 비해 규모면에서 열위에 있

으므로 지속적인 자본확충 및 타 중소형사의 인수·합병 등 추진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 비용절감 및 관리효율화 차원에서 업무제휴를 적극 모색

타 금융업 진출

－ 자회사방식과 지주회사방식이 가능할 것임.

－ 현재 은행을 제외한 투신, 증권 등 제2금융권 진출이 가능

판매자회사 설립 등 분사화

해외진출을 통한 수익기반 확대

□ 중장기적으로 대형사의 경우 타 금융권 계열사, 규모, 자금력 등을

감안할 경우 종합금융그룹(보험지주회사 )과 보험전문회사(대형보

험전업사 )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음 .

2. 중소형사의 발전 전략

□ 중소형사의 경우 시장점유율, 낮은 인지도, 역마진으로 인한 수익

악화 요인 등 제반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자체 수익모형 창출이 쉽

지 않을 전망임.

사업비율, 계약유지율, 모집조직 정착률 등을 살펴보면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 및 외국사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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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경영효율성 비교

(단위: %)

사업비율(00.4∼12) 계약유지율(00.4∼9) 모집조직정착율(00.4∼9)

생 보 손 보 생 보 손 보 생 보 손 보

대형사 12.7 24.3 68.0 68.2 23.4 43.0

외국사 27.8 69.4 75.2 - 43.7 -

중소형사 17.5 27.9 62.9 60.5 19.1 31.7

특히 역마진으로 인한 이차손실을 위험률차+사업비차 이익으로

보전하기 어려워 향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방카슈랑스가 도입될 경우 도입 초기 은행이 우량사 및 외국보험

사 중심으로 판매제휴를 체결한다면 중소형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감소로 인해 수익기반이 더욱 악화될 우려도 있음.

□ 중소형 보험사는 우선적으로 독자적 수익모형 창출을 위해 대형사

와 차별화되는 경영전략을 수립, 수익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임.

상품요율·상품구성 개선, 신상품 개발, 사업비 축소, 판매채널 효

율화, 자산운용·리스크관리시스템의 개선 등이 시급한 실정

□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생존형과 매각·합병형으로 발전전략을 모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독자생존모형

－ 틈새시장을 겨냥한 전문화전략을 통해 독자수익모형이 가능할 경

우 특화보험사로 발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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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분야에 전문화함으로써 가격 및 보험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대형사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수 있음 .

－ 다만, 특화를 통한 자체수익모형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인

력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불가피하며 현재의 재무구조 감안시 지

속적 자본금확충이 불가피

매각·합병모형

－ 독자생존이 어려울 경우 매각·합병전략 모색이 가능함.

① 중소형사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전략

② 대형사, 외국보험사 또는 타 금융기관(은행 등)에 매각

① 중소형사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전략의 경우

·자체생존이 어려워 강제퇴출될 경우 발생가능한 직원 및 모집

조직의 대규모 실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낮고 합병후 자체 수익모형 창출여부가 불투명

할 뿐 아니라 현 재무구조 감안시 자체생존을 위해서는 추가

증자가 불가피하므로 합병주체의 자금조달능력 필요

* 대형화(예: 시장점유율 10% 초과)를 위해서는 생보사의 경우

최소 4∼5개 이상의 중소형생보사간 합병이 필요하고 손보

사의 경우 2∼3사 이상의 중소형생보사간 합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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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각전략의 경우

·보험사의 대형화(대형사 또는 외국보험사에 매각·합병) 또는

금융겸업화(은행지주회사에 매각 등)에 유리한 점, 인수자가

충분한 증자여력이 있어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낮은 점, 자체

생존이 어려운 중소형사의 강제적 퇴출시 발생가능한 직원 및

모집조직의 대규모 실직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음.

* 주주도 강제퇴출에 비해 주식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

지 못할 경우 매각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수자 입장

에서도 기존부실 등을 이유로 기존사 인수에 소극적일 가능성

이 있는 등 매각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

다는 단점이 있음.

* 다만 은행계 보험사(신한 등)의 경우 은행지주회사 출현시

동 지주회사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며 방카슈랑스 도입시 은

행의 보험자회사 신설을 일정기간 억제할 경우 은행의 중소

형사 인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 향후 정책방향

□ 정부는 역마진구조 및 방카슈랑스 도입 등 수익악화요인에 대응하

여 강도높은 경영혁신노력과 함께 증자, 인수·합병 등 대형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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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틈새시장을 겨냥한 전문화를 추진토록 유도

또한 제도개선, 모집질서 확립,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인프라 구축

을 통해 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원

한편,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를 엄정히 부과

하여 독자생존이 어려울 경우 자율적 매각·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을 추진토록 유도

□ 이 과정에서 특히 특화보험사로 생존하기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의 단계적인 도입을 통해 은행의 인수·합병

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방카슈랑스 도입시 일정기간동안 은행의 보험자회사 신설을 금지

하여 은행이 보험사를 인수한 경우에만 자회사방식의 방카슈랑스

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은행의 인수시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에 비해 공적자금이 절감

판매제휴방식에 의한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도 중소형 보험사가 은

행의 판매제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동안

중개인방식만을 허용하는 등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

－ 중개인은 3개 이상 보험사와 거래해야 하며 1개 보험사와의 거래

액이 총수입의 35% 이하로 제한 (보험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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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구조의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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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진입자유화, 요율자유화, 방카슈랑스 도입 등 외부적 경쟁격화요인

과 역마진구조의 심화 등과 같은 내부적 수익악화요인으로 인해 보

험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경영방식·관행 측면에서 외형성장을 중시하는 종전의 패러다임에

서 탈피,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으로 一大轉換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역마진구조의 극복을 위한 수익성 제고 노력 강화

－ 수익개선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 판매채널의 효율화를 통해 경영효율성 향상

－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및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 정부 및 감독당국 역시 관련 제도개선, 모집질서 확립, 건전성감독

강화 등 제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측면

지원해야 할 것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선진 수준의 수익성·건전성·경영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우리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우리 보험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들에게는 값싸고 폭넓은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적복지

시스템을 뒷받침하며,

국가 경제적으로는 위험관리라는 좁은 의미의 보험의 역할에서 나

아가 개인의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관투자

가로서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

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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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측면의

경쟁력 강화

세계수준의 경쟁력 구비

⊙ 수익성·재무건전성·경영효율 제고

소프트웨어 개혁

⊙ 요율체계/ 상품구조개선

⊙ 판매채널 효율화

⊙ 자산운용시스템 구측

⊙ 겸업화를 통한 수익기반 구축

보험산업의 인프라 개선

⊙ 업무영역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불공정 모집행위 감시·감독 강화

⊙ 국제수준의 건전성 감독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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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중장기 비전

구조개편

(하드웨어 )

⊙종합금융그룹

⊙대형보험

전업사

⊙특화보험사

경쟁력강화

(소프트웨어 )

⊙요율체계/
상품구조개선

⊙판매채널

효율화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

⊙겸업화를 통한

수익기반 구축

내부역량

⊙외형규모

⊙수익성

⊙재무건전성

⊙경영효율성

⊙시장구조

외부환경

⊙금융의 개방화 자율화 세

계화 통합화

⊙금리의 하향안정화

⊙IT기술발전
⊙보험수요의 증대

*사회보험의 보완적 역할 수요
*각종 위험관리에 대한 수요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자금

수요 증가

⊙보험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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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확보

⊙수익성, 재무건전성,
경영효율 제고

실물부문의

안정성장을

지원

⊙기업자금중개기능

강화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생산적

복지시스템를

뒷받침

⊙사회보험 민영보험

간 적정역할 분담

⊙종합위험관리서비

스 제공

인프라 개선

⊙업무영역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모집질서의 확립

⊙국제수준의

건전성 감독

기준 확립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

⊙증자, 인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 전문화 유도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구조조정

유도



비전달성을위한주요과제(Ⅰ)

오영수(보험개발원 연구기획팀장)

제 2주제



1. 판매채널의 효율화

가 . 현 황

□ 모집인·대리점의 경우 숫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생보

는 모집인 위주, 손보는 모집인·대리점 위주의 판매구조가 지속되

고 있음.

<표 1> 판매채널별 종사자 추이

(단위: 개, 명, %)

FY 97 FY 98 FY 99 2000.12
(FY 97 대비)

생

보

사

임직원 49,110 38,726 35,663 33,118 (-32.6)
모집인 293,398 246,193 241,429 217,390 (-25.9)
대리점 11,177 11,106 7,789 6,407 (-42.7)
중개인 0 0 7 20 ( - )
계 353,685 296,025 284,881 256,915 (-27.4)

손

보

사

임직원 30,617 25,443 24,524 23,608 (-22.9)
모집인 102,732 87,776 83,466 73,103 (-28.8)
대리점 51,823 51,073 52,432 51,124 (-1.3)
중개인 0 0 61 88 ( - )
계 538,857 460,317 445,303 404,750 (-20.1)

<표 2>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

(단위: 개, 명, %)

FY 97 FY 98 FY 99 00.4∼12
(FY 97 대비)

생

보

사

직 급 35.5 23.3 28.8 16.6 (-18.9)
모집인 63.1 73.9 69.1 79.6 (16.5)
대리점 1.3 2.7 2.0 3.8 (2.5)
기 타 0.1 0.1 0.1 0.1 ( - )

손

보

사

직 급 13.2 10.3 9.0 8.0 (-5.2)
모집인 44.4 46.6 46.1 44.4 ( - )
대리점 40.6 42.5 44.5 46.6 (6.0)
기 타 1.8 0.5 0.4 1.0 (-0.8)

주: * 생보는 초회보험료, 손보는 원수보험료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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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Cyber-Marketin g), TM (Tele-Marketin g), 은행제휴 등 新판매채

널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임.

신판매채널의 비중은 생보 0.125%, 손보 0.993%로 매우 미미함.

<표 3> 新판매채널의 판매비중

(단위: %)

CM TM 은행제휴판매 합 계

생 보 0.003 0.119 0.003 0.125

손 보 0.073 0.894 0.026 0.993

주 : 2000년 12월말 기준임.

□ 이러한 판매구조는 다음과 같은 측면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지나친 연고(緣故)모집 의존성

－ 연고 있는 보험모집인을 통한 생명보험 가입비율이 2000년 55.5%로

서 1982년 57.2%와 비슷한 수준임.

대량도입·대량탈락구조의 반복으로 전문가 양성이 곤란함.

<표 4> 모집인 말소율

(단위: %)

FY 96 FY 97 FY 98 FY 99

생 보 49.7 49.2 50.6 42.5

손 보 36.3 48.2 49.1 39.3

주:* 모집인 말소율 = 등록말소/ (기존모집인+신규등록)

모집조직의 낮은 소득 및 대리점 규모의 영세성

－ 이러한 고비용-저효율 판매구조는 높은 실효해약율 및 사업비

비중 등 낮은 경영효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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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집종사자의 1인당 보험모집액

(단위: 백만원)

FY 96 FY 97 FY 98 FY 99

생

보

모집인

대리점

83
61

117
88

132
102

142
140

손

보

모집인

대리점

62
134

71
132

77
117

80
121

나 . 개선 방향

□ 전통적인 판매채널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고비용·저효율 모

집구조를 개선하고, 사이버 마케팅, 방카슈랑스 등 비용절감형 新판

매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시켜야 함 .

규격화·정형화된 상품은 新판매채널 비중을 확대하도록 함.

전통적 모집조직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규격화·정형화가 어려운

상품에 주력하되, 점차 그 규모를 대형화하도록 함.

1) 신판매채널의 활성화

가) C M, TM, DM

□ 기존 보험회사의 경우 현존하는 모집인, 대리점 그리고 직급조직을

일시에 포기할 수는 없으며,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신판매채널의 성공을 위한 다중채널전략으로서 ① 상품개발능력과

- 20 -



정교한 요율산출시스템 구축, ②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③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④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구축 및 활용

이 필요함 .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온라인판매를 별도

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보험판매전문 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보험

감독규정상 자회사의 업무범위에 보험판매업무 가 포함되어야

하며, 아울러 모회사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100% 전액출자를 조

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 그러나 국내자산운용의 제한 즉, 계열출자, 대출, 주식소유에 대

한 제한으로 자회사에의 추가 출자가 어렵다는 점, 보험판매자회

사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임에 따라 감독당국의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보험판매 자회사의 설립 허가

시까지는 상당한 난제가 있을 것임 .

□ 신판매채널이 원활하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

인전자인증기관간 상호인증을 허용하는 등 무엇보다 본인확인을 위

한 자필서명을 전자인증으로 대체하는 데 있어 고객의 편의성을 제

고하여 사이버 마케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전자인증제도와 함께 사이버 거래시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보호 규제 강화가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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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카슈랑스

(1) 도입 취지

□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판매채널을 개선함과 아울러 금융겸업화 촉

진을 통한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카슈랑스 도입

<방카슈랑스의 도입형태>

① 판매제휴방식 : 보험상품을 대행판매
보험업법시행규칙(§47의2, 부칙)에 의거 2003.8까지 은행 등
의 보험대리점이 금지되어 있어 불가

※ 다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규정에 의거 모집인이 은행창구

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 00.1)

② 자회사방식 :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운영
현행법규상 가능 (금감위 승인·인가 필요)
※ 자회사 출자총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5% 이내이거나 초과
하더라도 경영건전성을 갖춘 경우 가능

(2) 도입 효과

□ 보험소비자

긍정적 측면

① 사업비 절감으로 보험료 인하 기대 가능

<표 6> 방카슈랑스 도입시 생명보험 가격인하 효과

(단위: %)

종목 개인연금 교육 순수보장성 기타보장성 생사혼합 단체보장성 평균

인하효과 5.7 9.9 18.3 14.0 9.7 20.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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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방카슈랑스 도입시 손해보험 가격인하 효과

(단위: %)

종목 개인연금 화재 선박 자동차(개인) 배상책임 단체상해 평 균

인하효과 7.0 32.9 11.4 19.3 19.4 34.4 14.0

② 은행을 통한 On e-stop 종합금융서비스 혜택이 가능

부정적 측면

①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

② 은행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계약자 분쟁 증가 가능성

□ 보험회사

긍정적 측면

① 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가능 → 종합금융그룹(금

융지주회사) 출현 촉진

② 은행의 고객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보험수요 확보 가능

※ 예시: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전 변제능력 상실시 보험사가 대지

급하는 신용생명은 은행대출업무와의 연계를 통하여 그 수요

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③ 중장기적으로 보험상품 가격인하를 통해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

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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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측면

① 도입초기: 은행이 대리점방식으로 방카슈랑스를 추진할 경우 중

소형사가 판매제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형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

※ 은행이 대형사 또는 외국사 중심으로 업무제휴를 할 경우 중소형

사는 시장점유율 감소→수익성 악화→지급여력비율 하락 가능성

② 중·장기: 은행이 대리점방식 뿐 아니라 보험자회사방식을 병행

추진할 경우 기존보험사 전체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전망

대형사: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보험영업수지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

중소형사: 은행의 보험자회사 편입시에는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

능하나, 은행이 보험자회사 신설시에는 시장점유율이 더

욱 하락하여 자체생존이 어려울 전망

외국사: 은행 자회사화 또는 상호지분소유·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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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유럽)의 방카슈랑스 도입 사례 >

◇ 초기에는 업무제휴 (대리점 )방식으로 방카슈랑스를 도입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이 보험자회사방식을 병행

생명보험의 경우 각 국의 보험시장 여건 및 방카슈랑스 형태에

따라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차이

대리점방식(90년초) 자회사방식(90년말)

A형(영국, 독일 등) 약 10∼15% 약 20∼30%

B형(프랑스, 스페인 등) 약 40% 수준 약 60∼80%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상품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프랑스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상황

※ 프랑스(17.6%), 영국(4.5%), 독일(4.1%), 네덜란드(4.7%)

□ 보험모집조직

긍정적 측면

방카슈랑스 도입을 계기로 여러 신채널과의 경쟁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판매채널 혁신 가능

부정적 측면

보험모집조직, 영업직원의 수입감소 및 이로 인한 대량실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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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판매채널 종사자 수 변화

프랑스 대리점 수 영국 모집인 수

80년 87년 92년 99년

4만개 2만개(-50.0%) 12만명 5만명(-58.0%)

주: 영국의 경우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92년 약 10% 수준 → 99년

약 20% 수준에 육박

(3) 도입 방안

◇ 모집조직의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보험,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방카슈랑스를 도

입할 필요

◇ 다만 전면도입시 중소형보험사의 경영난 등 보험산업의 기반이

훼손될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

로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

□ 도입형태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보험대리점(판매제휴)방식에 비하여 자회

사방식이 기존 보험업계 및 모집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은행이 보험자회사 설립후 자회사상품만 취급할 경우 기존

사(특히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 유동성·영업수지 악화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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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선 은행등의 보험대리점(판매제휴)방식을 허용하되, 자회

사 신설은 일정기간동안 금지하는 방안 검토

이 경우 은행의 중소형사 인수가 촉진됨에 따라 시장에 의한 자

율적 보험산업 구조조정이 가능

※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시에는 부실보험회사

의 순자산부족분 만큼 공적자금이 추가 소요

□ 대리점 허용방식

대리점방식을 허용할 경우에도 중소형사는 은행과의 업무제휴대상

에서 소외되어 경영난이 가중될 가능성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

(예시) 일정기간 동안 대리점이 아닌 중개인만 허용

※ 중개인은 보험업감독규정(§153)에 의거 3개이상 회사와 거래해

야 하며 1개사 거래액이 총수입의 35% 초과 금지

□ 도입상품

금융산업의 발전, 보험업계/ 모집조직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

여 다음과 같은 단계적 도입방안을 강구

(제1안) 가격인하효과가 별로 크지 않으나 은행에서 취급이 용이한

상품(연금 등) → 가격인하효과는 크나 은행에서 취급이 용

이하지 않는 상품(보장성상품 등) →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

래소지가 높은 상품(단체보험 등)으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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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가격인하효과는 크나 은행에서 취급이 용이하지 않은 상품

(보장성상품 등) → 가격인하효과가 별로 크지 않으나 은행

에서 취급이 용이한 상품(연금 등) →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

래소지가 높은 상품(단체보험 등)으로 단계적 확대

□ 도입시기

(제1안) 조기실시하되, 형태별·상품별로 단계적 도입

(제2안) 현행대로 03. 8월부터 전면 도입

□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수

립되어야 함.

판매업무 담당직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예: 모집인 또는 중개인)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할 것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상품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을 하게 할 것

은행의 대출 여부가 자신의 보험상품 구입 여부 또는 다른 회사의

보험상품 구입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지의무를 이행

하게 할 것

고객에게 은행이 보험의 단순판매자이지 위험의 인수자가 아님을

반드시 알리는 등 고객의 권리에 대한 공지의무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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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보험가입 고객으로부터 동 공시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서면확인서를 받아 보관토록 할 것

2) 기존 판매채널의 대형화·전문화

□ 보험대리점·중개인의 대형화 촉진

보험판매회사제도 신설

－ 보험업법상 보험판매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대리점·중개인의

대형화를 촉진함.

－ 보험사가 판매조직을 分社化(子會社化)함으로써 판매채널의 효율

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전통적 판매조직과 新판매채널간의 갈등 해소 및 효과적 통제를

위하여 판매전담조직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생명보험과는 달리 초급, 일반, 총괄대리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손해

보험대리점의 모집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보험중개인 관련 규제 완화

－ 보험중개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의 과반수가 보험중개인 자격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규제 폐지 등

□ 보험모집인의 전문성 제고

교육·연수 강화 등을 통해 Finan cial Plann er, Life Planner 등 전

문모집인 육성 및 시장별(상품별, 직업별, 소득계층별) 특화를 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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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모집행위 감독·제재 강화

□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모집행위는 보험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임.

최근 3년간( 98-2000년) 생·손보사 상호협정 위반사례로는 생보의

경우 모집인 부당스카우트(52.9%), 리베이트 제공(39.0%), 손보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61.9%), 부당요율 산출(14.6%)로 나타남.

□ 부당모집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상시감시 및 제재

를 강화해야 함.

위반시 벌칙(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영업정

지)등을 엄중 부과하도록 함.

－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에 통보하

도록 하고, 대리점이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함.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부당모집행위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위약금 부과수준의 상향조정도 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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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겸영·겸업화

가 . 현황

□ 보험사의 겸업·겸영방식으로는 부수업무방식과 타 업종 자회사 설

립방식이 있음

부수업무(보험업법§9, 보험업감독규정§47)

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 보험사업자가 소유한 인력· 자산 등을

활용하는 업무 등에 한해 허용

<표 9>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부수업무

1. 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

1. 보험수리업무

2.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3. 보험에 관한 연수·간행물·도서출판업무

4.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여 및 판매업무

5. 보험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무

6. 생활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 분석, 조언업무

2. 보험사업자가
소유하는 인

력· 자산·설

비 등 활용업

무

1.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2. 대여금고업무

3. 수입인지·복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업무

4. 기업의 컨설팅업무

5. 금융, 경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등

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 업무로
서 금융 감독위원회가 보험사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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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보험업법시행령§16의2, 보험업감독규정§103)

금융업종 및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업종에 한해 허용

※ 자회사(해당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5% 초과하는 회사)

1. 금융업종, SOC 투융자사업, 부수업무, 사옥관리
2. 보험사업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금감위가 정하는 사업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업, 신용정보업, 중소기업창업투자업, 자산
관리업, 증권투자회사업

나 . 개선 방향

◇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산운용의 효율성

과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

종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 대형사를 중심으로 필요시 수익성 및 효율성를 위해 타 금융업종

진출을 확대할 필요

자회사방식은 계열사 출자한도(총자산의 2%)로 인해 출자여력이

크지 않고 자회사 부실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방식을 추진

※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생보사와의 주식교환과정에서 주식가
치 산정이 필요 계약자·주주간 생보사 기업가치 배분
문제 (상장문제 ) 해결이 선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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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종은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 관련업종으로 하되, 투자제한

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폐지

은행의 소유는 소유규제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허용

구 분 요조치사항

① 현행법상 자회사 편입이 허용

증권, 투신, 생·손보사, 신용정보업, 자산
관리업, 증권투자회사업, 중소기업창업투
자업,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업 등

금감원의 주식 초과승

인(15%초과시)

② 현행법규상 자회사 편입이 불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감원 승인 필요

③ 기타

기업구조조정조합(산업발전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감원 승인 필요

※ 다만 ②, ③의 경우 추후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할
필요

* CRV법(§22)에 의거 보험회사가 채권금융기관 지위에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는 것은 가능

** 보험업법시행령(§14②) 및 보험업감독규정(§87)에 의거 기업 구조
조정조합 출자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보험업법시행령(§14③)상의
비상장주식 출자대상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명시되어 있지 않
아 허용여부에 대해 논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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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사보험 통합감독

가 . 현황

□ 현재 유사보험※으로 특별법(22개) 및 민법(7개) 등에 의거 28개 공

제조합 또는 1개 국영보험이 운영 중

※ 일부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유족급여를 취급하는 등

공제목적에 적합하나,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방법 및 규모 등

의 면에서 보험사와 비슷한 유사보험으로 운영

□ 주요 유사공제의 수입공제 측면에서 보면 총 13.4조원(FY99)으로 보

험사업의 약 24 %에 해당

<표 10> 주요 유사보험 수입공제료

(단위: 억원)

구 분 수입공제료 구 분 수입공제료

농협공제 43,556 전국택시공제 2,001

수협공제 2,770 전국버스공제 2,109

새마을금고공제 7,229 전국화물자동차공제 803

건설공제 1,938 전국개인택시공제 440

한국해운조합공제 134 대한교원공제 25,070
우체국보험 48,155

계 134,210

□ 유사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 등 건전성 감독장치

와 공시제도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전문기

관에 의한 감독이 거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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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개선 방향

□ 계약자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보험사에 적

용되는 건전성 감독장치를 준용

▶ 대상분야: 회계, 책임준비금, 모집, 지급여력제도, 적기시정조

치, 공시, 자산운용규제, 분쟁조정절차 등

공제사업 일반감독권은 해당부처가 행사하되,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가 담당

※ 외국사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업법상 규제 준용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권 행사

<표 11> 주요국의 유사보험 감독 현황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일본

감독권 행사 보험감독청
공제조합위

금융감독청(FSA)
보험감독위원회

상호보험조합
각 소관부처

법적 근거 보험법
금융서비스법

공제조합법

보험법

농업법

특별법

민법

계약자보호 및

건전성

감독장치

보험사와 동일

- 회계, 책임준비금, 재산운용규제, 모집규제,
감독당국의 보고징구권, 검사권, 업무개선명
령권 등

보험사와 차이

주: 단 영국의 경우 재산운용에 대해서는 공제조합법에 의거 규제

요조치사항 : 관련법률 제개정

(1안) 공제사업특별법 (가칭) 제정

(2안) 보험업법 개정

(3안) 개별 공제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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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달성을위한주요과제(Ⅱ)

류건식(보험개발원 재무연구팀장)

제 3주제



1. 요율 및 상품포트폴리오 개선

가 . 현황

□ 현재의 역마진구조는 시중금리가 예정이율(보장이율) 보다 낮고 보

장성보험에 비해 금리확정형 및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슈퍼재테크

등) 비중이 높은데 주로 기인함.

<표 1> 국고채금리와 예정이율간 차이

(단위: %)

미 국 일 본 영 국 한 국

A. 국고채금리 5.7∼6.9 1.5∼3.4 5.1∼8.2 6.8

B. 예정이율 3.0∼4.5 1.5∼2.2 4.0 7.7

C. 차이(A-B) 1.2∼3.9 -0.7∼1.2 1.1∼4.2 -0.9

주: 1) 시중금리는 한국(2001년 6월 기준, 5년만기 국고채), 외국( 95∼ 99년 10년만
기 국고채)

2) 한국의 경우 예정이율은 책임준비금적립시 평균예정이율

<표 2>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판매비중(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FY 96 FY 97 FY 98 FY 99 FY2000

84.9 84.3 80.9 73.1 69.3

최근 자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 근거한 신공시이율과 보험사 약관

대출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금리연동형상품의 경우 여전히 적용

금리가 높은 수준임.

－ 최근(2001년 3월)까지의 주력상품의 경우 3∼6개월의 약관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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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정기예금금리, 회사채수익율 등을 가중평균한 公示基準利率의

80∼110%를 적용하고 있음.

<표 3>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 금리

(단위: %)

98년 99년 2000년 2001. 7월

13.9 8.8 8.8 7.0∼8.0

주: 공시기준이율임

특히 손보사는 저축성상품인 장기보험이 수익악화의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

－ 2000. 4∼2001. 2월 동안 장기손해보험의 영업손실은 8,510억원을

기록하였음.

<표 4> 손보사의 보험종목별 영업손익(2000 .4∼2001.2)

(단위: 억원)

화 재 해 상 자동차 특 종 기 타* 장기손해 합 계

-381 402 -3,962 1,350 2,627 -8,510 -9,415

주: * 보증보험 및 해외원보험(原保險)·외국수재(受再)

나 . 개선 방향

1) 높은 예정이율체제의 개선

□ 금리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과학적 요율산정시스템을 마련하여

예정이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금감원장이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이율(표준이율)을 점

차 과학화하여 예정이율의 적정한 산출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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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이율(FY2001): 유배당(5.5%), 무배당(6.5%)

기판매된 공시이율 적용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실제부리이율 결

정방식(기준이율의 80∼110%)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시장금리의 변동성 및 재투자리스크를 고려

하여 금리의 확률적 모형을 이용한 정형화된 동적(dynam ic) 표준

이율산출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다만 예정이율의 급격한 인하시 보험료 급상승으로 상품판매가 격

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비의 절감을 통하여 과도한 보험료 상승

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언더라이팅 강화 등을 통하여 보험금지급율을 개선하여 가격상승

효과를 상쇄하도록 함.

□ 의학기술의 발달 및 지놈(Genom e)프로젝트의 완성으로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연장될 경우 노후보장 기능이 강화된 연금보험이나 장

기간병보험의 수요가 증대될 가능성이 큼.

보험기간이 超장기인 상품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자산적정성분석

등 예정이율의 안정성 검증기법이나 전반적인 금리예측기법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함.

2) 보장성보험 위주로 상품믹스 개선

□ 보장성보험의 활성화 및 저축성상품의 저축보험료비중 인하

보장성보험의 개발·판매를 활성화하고 저축성보험 판매를 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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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건강보험분야, 자연재

해분야, 각종 배상책임분야, e-bu sin ess분야 관련 新상품개발을 통

하여 저축성상품 판매감소분을 보완하도록 함.

저축성상품의 경우 저축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금리

체계를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개발을 확대하도록 함 .

3) 실적배당형상품의 확대 등 新상품 개발 강화

□ 금리리스크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실적배당형상품인 변액보험 비중

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킴.

종신보험(기도입) → 생사혼합형 → 변액연금으로 확대

금리리스크를 계약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이차역마진 등

의 발생위험을 경감할 수 있지만, 자산운용 실적이 저조할 경우 보

험전체의 이미지 훼손 및 심할 경우 대량해약사태 등이 초래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금리리스크 축소를 위한 금리연동형 新상품 개발 강화

일정기간(예: 5년)마다 예정이율이 변경가능한 更新型 상품이나 경

과기간별 예정이율 차등화상품 등의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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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운용·리스크관리 시스템 개선

가 . 현황

□ 과거 우호적인 투자환경에 안존해 온 보험사들은 저금리와 증시침체로

인한 투자환경악화를 극복해낼 만한 역량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음.

협소한 국내시장 안에서의 증시침체는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커다란

제약을 주어 현재 겪고 있는 역마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적합한 펀드매니저의 부재가 심각한 가운데,

자산운용규제의 경직성이 다소 발견되고 있음.

□ 역마진의 근본적 원인은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해 온 보험사의 경영

에 기인한 것임.

투자리스크를 전혀 무시한 영업위주의 경영은 자산과 부채의 미스

매칭을 가져왔음.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투자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투자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

는 곳은 일부 보험사에 국한되어 있음.

나 . 개선방향

□ 자산운용을 위한 보험사의 자체 역량강화

기능별 명확한 업무분장, 리스크관리능력에 따른 투자범위 설정,

보험리스크를 반영한 손절매(loss-cu t)한도 설정 등 업무매뉴얼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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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영프로세스를 재정립하도록 함.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가 시급함 .

보수적이어야 하는 보험자산운용 원칙에 적합한 투자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적절한 투자가이드의 정착이

필요함.

해외투자, 옵션, 선물 등 다양한 투자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수익성

제고와 더불어 리스크 헷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자산운용 관련 아웃소싱 확대

전문적인 자산운용인력 확보 등 자산운용시스템 마련에 많은 투자

가 필요한 만큼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자산운용사(투신

사)에 자율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대형사도 중장기적으로는 효율화 차원에서 아웃소싱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가운데, 아웃소싱의 방식으로는 ① 투신사에 자산

운용을 위탁하거나, ② 투자자문회사(투신사 등)에 투자를 일임하

는 방법이 있음 .

□ 현행 Positive System의 개선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및 공공성이란 보험자산운용의 특성에 맞

춘 보수적이고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으나, 자산운용 환경변화

에 따른 유연한 규제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금융시장이 보이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성과 미래의 역동성을 고

려할 때 보험사 자산운용의 탄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가 불가피함.

규제완화는 자산운용규제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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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험자산의 공공성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제고를 달성함을 의미함.

우리 나라의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급속한 규제 전환을 수용할 만큼 자산운용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

으며, 이에 따른 자산운용의 수익성제고도 의문시됨 .

네거티브방식의 도입은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자

산포트폴리오의 편중이 일어날 경우 보험자산의 공공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여지가 큼.

실제로 주요국의 보험업규제를 살펴보면 영국만이 네거티브방식

에 의거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산업의 오랜 자유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보험자산운용규제는 제한적 열거주의

원칙을 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건전성여부에 따라 규제가 강화

또는 완화되면서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수익률에 따른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의 위험부담능

력과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만을 제외

하고는 자율운용으로 규제방식을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우선 보험사 자산운용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서 절차상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자산운용의 유연성과 수익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예: 해외투자규제 완화).

□ 해외투자규제 완화

타 금융권과의 수익률 경쟁, 수익성제고와 투자포트폴리오의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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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하여 해외투자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장주식 투자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

키는 규제완화가 요망됨.

현재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의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 및 해외투자를 비상장주식 소유의 예외조항에 포함

시키면서 동시에 총자산의 10%인 해외투자에 대한 비율을 확대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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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무건전성 제도

가 . 현황

□ 2001년 3월 말 현재 상당수의 보험사가 자기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회사는 8개사, 100~150%인 회사

는 8개사가 해당됨.

□ 제도적 측면에서는 EU식 지급여력제도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적

기시정조치제도가 시행중이지만, 건전성감독을 위한 상시감시체제

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임.

□ 대표계리인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이 미흡하여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을 측정·확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

전문성이 요구되는 책임준비금(부채계정)의 적정성마저 공인회계사

가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못할 염려가 있음 .

□ 획일적인 책임준비금 적립만으로는 장래의 불확실한 리스크(유가증

권평가손 등과 같은 자산운용 관련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일본에서는 신보험업상 위험별 준비금인 가격변동준비금과 위험준

비금을 실제 지급여력항목으로 인정하고 있음.

미국 역시 자산평가준비금을 RBC제도의 분자 항목(지급여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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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포함하고 있음.

나 . 개선방향

1) 책임준비금제도

□ 표준책임준비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표계리인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표계리인에 의한 자산적정성분석 업무의 법제화(보험업법 및 시

행령에 명시화 : 보험업법시행령 제54조 3)

보험업법시행령 제54조 3 등에 대한 대표계리인 의견서의 금감원

제출의무화 명시(즉 자산적정성분석 등)

자산적정성 분석 결과에 의한 불건전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준비금

(미스매칭준비금) 적립근거 법제화(보험업법시행령 또는 감독규정

신설) 필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대표계리인 의견서의 이원화 필요

즉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관한 계리인 의견서는 자산적정성분석

에 기초한 의견서와 자산적정성분석이 필요하지 않는 의견서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계리인(보험계리법인 등)의 역할 강화로 부채계정(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험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의 부채(준비금)는 외부계리

인이 확인 및 검증하고 검증서(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 할 필요성

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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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보험회사(공제사업자) 회계감사시 외부계리인(보험계리

법인 등)의 책임준비금 확인·검증(검증서제출)을 위한 근거법(보

험업법반영) 마련이 절실함.

2) 지급여력제도

□ 현행 우리의 EU식 지급여력제도의 경우 현행 EU제도 자체가 보험

회사의 다양한 리스크(예: 시장리스크 등)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고 있어 보험사의 자기책임경영 정착이 어려운 문제 등이 있는 상

황임 .

□ 따라서 향후 다양한 시장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미국식

RBC제도, 캐나다의 MCCSR제도 등과 같은 리스크기준 자본금제도

의 도입문제를 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미국식 RBC제도의 장·단점, 국내에의 적용가능성 등

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정부 및 연구기관 공동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현재 우리 지급여력제도는 기본적으로 EU제도를 도입함에 따

라 지급여력금액이나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원리적

으로 EU와 동일하나, 세부항목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

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리스크 등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를 보

다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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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현행 지급여력기준과 EU제도의 비교

산출원리면에서는 EU와 동일

지급여력금액은 실질자기자본의 개념으로서 자기자본 및 기타

자기자본적 성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포함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생명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적

용계수)을 곱함 금액과 위험보험금의 일정비율(보험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기준 또는 보험금기준으로 파산확률모

형에 의거 산출액 중 큰 금액을 사용

다만 회계제도의 차이 및 우리 보험업계의 실태를 감안하여 우리

가 EU제도를 일부 수정하여 도입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 .

지급여력금액면에서 우선 EU에 비해 우리기준이 완화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후순위차입금이 우리의 경우 납입자본금의

100%까지 인정하나 EU는 지급여력(자기자본과 유사)의 50%만

인정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금중 일부(정상,요주

의)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손보의 경우 우리 제도는 해약공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EU

제도에 비해 완화적용되어 있는 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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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EU제도는 우리 제도와는 달리 생보의 경우 장래이익(5년

평균이익*계약잔존기간*50%)을 인정하고 있음.

지급여력기준금액면에서는 우선 생보의 경우 EU에 비해 우리기

준이 완화적용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특별계정이나 퇴직보험이 적

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특히 투자리스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EU는 책임준비금의 1%를 적립하나

우리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0%를 적립), 위험보험금 출재한도가

우리의 경우 없으나 EU는 50%만 인정하는 점, EU와는 달리 우

리의 경우 소정비율을 통해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만을 적립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위험보험금 위험계수의 경우 EU는 계약기간에 따라 고정비율

을 적용(5년이상 0.3%, 3-5년 0.15%, 3년이하 0.1%)하고 있으

나 우리의 경우 각 사별 경험통계를 사용토록 되어 있음.

* 우리의 경우 2001.3월말 기준 위험계수 업계평균치가 0.18%

로 나타나고 있는 바, EU기준 적용시 각 사별 상황에 따라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더 완화될 수도 있음.

손보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을 보면, 재보험 출재한도면에서 우리는

보유보험료 기준이므로 제한이 없으나 EU는 50%만 인정하고 있

음.

·다만 기준비율(보험료기준, 보험금기준)면에서 우리의 경우 경

험통계를 적용함에 따라 보험료기준 17.8%, 보험금기준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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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단일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EU의 경우 보험료기준의 경

우 1,000만 ECU까지는 18%, 그 초과분은 16%를, 보험금기준

의 경우 700만 ECU까지는 26%, 그 초과분은 23.0%를 적용함

에 따라 우리보다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EU에 비

해 우리의 높은 손해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U기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경우 현행기준에 의한

수치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현행기준과 EU기준 비교

(단위 :%)

구분
현행기준에 의한

지급여력비율

EU기준에 의한
지급여력 비율

생보사

A사 292.8 177.6

B사 182.0 134.2

C사 105.3 98.7

손보사

D사 395.1 354.4

E사 157.0 142.7

F사 135.6 121.5

* 단 생보사의 경우 EU기준에 의한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소정비율(25%) 적용

3) 위험별 준비금제도

□ 주식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리스크의 버퍼(Bu ffer)로서 추가적인 위

험별 준비금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적립액은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고 손비처리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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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할 필요가 있음.

단계별로 지급여력제도처럼 소정비율을 적용하여 적립하고 손실

발생시 충당금환입(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입시기는 업계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한 연후에 장기적인 관점

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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